
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3 수산진흥  210 보조사업  201 일반운영비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

68,862,689700,340,401769,203,090
[국비16,065,836 기금4,800 양여금4,787,700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

11,485,14853,795,61965,280,767
[국비5,076,670 기금4,800 양여금1,987,700]

3130
항만수산관리           

7,191,61239,526,86246,718,474
[국비4,059,672]

3133 1,502,15026,825,21528,327,365
수산진흥 [국비872,660]

사업예산            
200 1,502,15023,291,99624,794,146

[국비872,660]

보조사업            
210 1,499,13023,040,79624,539,926

[국비872,660]
201 4,00004,000
일반운영비 [국비4,000]

4,00004,000 01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

  ·수산물잔류물질통제계획이행(수산물안정성조사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100점 = 4,0004,000
(국4,000)

207 45,000045,000
연구개발비  

45,000045,000 01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열병합 수산자원센터건립 타당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= 45,000
401 955,00022,057,00023,012,000
시설비및부대비 [국비500,000]

955,00021,478,00022,433,000 01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955,000955,000
(국500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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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천원)

자치단체등자403 495,130983,7961,478,926
본이전 [국비368,660]

495,130983,7961,478,926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362,500362,500
(국250,000)

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22,630122,630
(국108,660)

불가사리구제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0,00010,000
(국10,000)

자체사업            
220 3,020251,200254,220

 
405 3,0201,2004,220
자산취득비  

3,0201,2004,22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전자복사기                          3,020,000 * 1대 = 3,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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